
KS표시제품 품질관리체제 정비
기술표준원 , 심사대상품목 매년 확대에 심사관련기준도 강화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KS표시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조기에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 KS표시제품중 매년 제품심사를 받아야할 품목을 확대하고 규격에

미달하는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중 KS표시 제품에 관련된 기준을 보완·강화함과 동시에 가

스·전기·보건·위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76개 품목을 매년 심사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심

사대상을 98개 품목에서 17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치명결함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품목(131개 품목)

분 야 품목수 비 고

기 본(A)
기 계(B)
전 기(C)
금 속(D)
광 산(E)
토 건(F)
일 용 품(G)
요 업 (L)
화 학(M)
수송기계(R)
의 류(K)
의 료(P)

3
26
15
16
4

29
7
2

19
8
1
1

셀로판점착테이프(KSA 1528)등 3개 품목
나사식 가단주철관이음쇠(KSB 1531)등 26개 품목
고압수은램프(KS C 7604)등 15개 품목
배수용주철관(KSD 4307)등 16개 품목
안전띠(KSE 4011)등 4개 품목
지붕용도막 방수재(KSF 3211)등 29개 품목
가정용 주방용구(KSG 5700)등 7개 품목
위생도기(KSL 1551)등 2개 품목
주방용합성세제(KSM 2716)등 19개 품목
자동차용정지표지판(KSR 5050)등 8개 품목
폴리프로필렌로프(KSK 6405) 1개 품목
보호안경(KSP 8147) 1개 품목

KS표시제품의 규격미달 처분기준은 관련제품의 특성과 시험항목이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적용토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처분기준이 중결함 이하로 규정돼 있어 관

련기업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지 않아 KS표시 인증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키

는데 애로를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규격미달시 처분기준에 치명결함이 포함돼 있는 품목(405개)

분 야 품목수 비 고

기 본(A)
기 계(B)
전 기(C)
금 속(D)
광 산(E)
토 건(F)
일 용 품(G)
요 업 (L)
화 학(M)
의 료(P)
수송기계(R)
항 공(W)
정보산업(X)

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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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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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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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7
3

반사안전표지판(KSA 3505)등 4개 품목
고압가스용기용밸브(KSB 6214)등 35개 품목
고압교류차단기(KSC 4611)등 173개 품목
고압배관용탄소강관(KSD 3564)등 23개 품목
안전모(KSE 4901)등 2개 품목
렉디믹스트콘크리트(KSF 4009)등 2개 품목
칠판(KSG 2002)등 32개 품목
자동차용안전유리(KSL 2007)등 7개 품목
가스용폴리에틸렌관(KSM 3514)등 113개 품목
혈액·약품냉장고 및 냉동고(KSP 6018) 1개 품목
자동차용 유압브레이크 고무호스(KSR 2012)등 3개 품목
비행장매립등(KSW 5011)등 7개 품목
개인용 컴퓨터키보드(KSX 5003)등 3개 품목

이에 따라 매년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품과 주요 KS표시제품 등 128개 품목에 대한 규격미달 처분기준에

치명결함이 포함되도록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치명결함이 포함되는 품목이 1007개 전체 KS표시 인증품목의



53%에 해당되는 533개 품목으로 확대돼 KS표시 인증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또 현재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심사와 매년 실시하는 심사에서의 불합격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제

품별로 정기심사기간을 매년, 3년, 5년주기 등으로 다원화하고 KS규격 및 KS표시 인증 심사기준 등을 기술발

전 속도에 맞추어 보완·개정함으로써 KS표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조기에 세계수준화가 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품질과 성능이 우수해 국내외 소비자로부터 신뢰도가 높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KS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5년주기의 정기심사기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자율적으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운

영토록 하는 한편, 수출경쟁국에 비해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고 품질관리체제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정기심

사기간의 단축은 물론 KS표시 인증심사기준과 규격미달시 처분기준 등을 대폭 강화시킴과 동시에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과 인증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결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품질과 성

능이 세계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규격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 200여명을 주요 KS표시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담당자로

지정해 제품불량, 품질관리체계구축 등의 기술지원 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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